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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st democratic countries, influential professional interest groups often become a part of the iron triangl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One of the typical methods by which professional interest groups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process may be by having 
interest group members in the national assembly, who are sympathetic to the group, implementing policies through legislation. In 
this study we found that from the Constitutional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18th National Assembly, 147 members of the Na-
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ex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 research analyzed the roles of these members 
in health care law amendments as requested by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is study analyzed 11 major cases that involved 
nullification or amendment of legislations in favor of the healthcare profession, against the basic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study showed that in the 11 major cases, policies were amended in the direction int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other organizations with similar interests, which was against the policy stance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se cases did not uni-
laterally imply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captured by the interest groups through the legislators with health care profes-
sional background; rather, they should be perceived to be influenced by the exhibited loss of governability by the government in 
respect to healthcare policy decisions, loss of initiative due to lack of controllability, and reversals and inconsistencies of th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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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책결정자에 의해 결정되고 정책결정자의 
행동은 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 및 운영방식 등에 의해서 좌우된

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은 정치체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1].
2015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을 규정하는 총 85개 법률 

중 27개의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과 37개의 보건산업 관련 법률

에 근거하여 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정책 역시 예외가 아

니다. 즉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역시 국회의 보건 관련 법률제정 및 
개정과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과 이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보건의료계 전문분야 간의 다양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및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의사(의학) 출

신 국회의원이 법학(31.2%), 정치학(19.2%), 경제학(11.2%), 군사학

(7.7%) 다음으로 많다[2]. 또한 의학 외에도 약학, 간호학, 치의학, 그
리고 한의학 전공자들의 국회 진출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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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이 국회에서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분석은 국내 보건의료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운영방식의 특징에 따라 전문분야 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의 경우 제헌국회 이후

부터 줄곧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서부터 이견과 갈등이 표출되었

고 이의 조정이 정책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건의료분야 전문직단체들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을 ‘회원들

의 권익을 위해 설립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1) 일찍이 각 단체 
소속회원들인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병원들의 이익 
증대를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치세력화를 도모

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970년대부터 의정회를 출범시켜 정치세

력화를 지향해 왔으며, 비슷한 시기에 대한병원협회가 병원정책연

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

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약사회가 잇달아 직역의 이익을 위한 대외

활동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회원 권익 증대를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과 회원들의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 지원해 왔다.2) 
이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직역은 의사로, 의사 출신 국

회의원은 제헌 국회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97명의 의원을 배출하였

다. 다음은 약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3명을 배출하였고 치과의사 
출신은 12명을, 간호사 출신은 5명을, 그리고 한의사 출신은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모두 1백 47명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다. 보건의료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 중 지역구

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연인원 10여 명이 직역의 이익을 위해 활동

하던 보건의료단체장 출신이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높은 전
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보건의료 전문직 출신들이 국
회 진출을 통해 어떤 형태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보건분야 정책결정과정 연구는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의 한약분

쟁과 2000년도 의약분업사태를 겪으면서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보
건학 제 분야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고,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 보건

의료단체들의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의 이익표출 활동과 그로 인한 갈등에만 주
목해 왔을 뿐 관련 직종 출신 국회의원들의 직역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보건의료

단체들이 해당 직역 출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청원 소개와 직역 관
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고, 이에 국회의원들의 과거 
국회 활동에 대한 실제 기록을 토대로 보건의료 전문가(전문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이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이익단체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고 의원들과 이익단

체의 상호관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이익집단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그 이익집단

의 영향력을 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3]과 관련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 직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보건의료직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상
호작용을 하였는가에 대해 보건정책분야에서 살펴봐야할 과제라

고 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국가기관 등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전문가인 로비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

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국민은 언제나 이러한 의견전달 통로

를 이용하여 국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민주권의 상시화가 이
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좀 더 많은 
자료와 전문가의 조력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의 로비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으

로 보인다.’는 판시3)를 한 바 있어 향후 국회의원과 이익단체의 정책 
간의 상호 연관성은 매우 중요한 정치사회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언론에서는 특정 보건의료문제에 있어 보건

의료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관련 보건의료 전문집단의 
집단 이기주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되 실제 입법 활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
체적인 분석에 바탕을 두지 않은 평가는 국민에게 보건의료 전문

직 출신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의정활동과 실제 보건의료 전문집

단의 집단적 이익활동에 영향받은 입법로비 활동과의 구분을 어렵

게 만들어 국회에서의 보건의료정책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추진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지
지 부족 및 잠재적인 갈등의 야기, 그리고 이로 인한 정책 추진동력

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국회에서의 보건의료정책 전
문직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보건의료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평가

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선행연구 고찰

국내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중 전문직 출신 국회의

원의 활동을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18대 국회에 진출한 의사 출
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춘 
Oh [4]의 연구의 경우 의정자료집, 신문기사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1)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조에서는 ‘의학기술의 발전 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 옹호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다른 보건의료전문직단체의 정관

도 유사하다.
2)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우회의 정관 제2조(목적)은 ‘본회는 정치활동을 통하여 간호를 발전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4조(사업)는 ‘제2조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간호정치인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중략) 간호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정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헌재 2005. 11. 24. 2003헌바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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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국회의원 4명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인 신상진, 안
홍준 의원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제한해 그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Choi [5]는 직역 출신 국회의원

의 의정활동에 대해 주목하였으나 실제 직역 관련 활동에 대한 내
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Kim [6]과 Yu [7] 등의 연구에서도 보건의

료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의 성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직역 관련 정치활동보다는 포괄적인 성향의 정치활동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Mun [8]은 제9-13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전공 부합 정도는 평균 50.9%라고 하였으며, Lee [9]는 이들의 국회

진출 전 사회경력에 따른 부합 정도에서 평균 42.5%를 보여 국회 내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부합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17대 국회에 한정한 Nam [10]의 연구에서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언론계 출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법안 가결 
건수는 의료계 출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4) 의약분업

사태, 한약분쟁 등 특정사안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단체의 대국

회 활동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Kim [12]의 ‘집단이익의 갈등과 정
부개입에 관한 비교연구: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의약분업사례와 한
약조제권 분쟁사례의 비교,’ Han [13]의 ‘이익집단과 민주주의: 의
약분업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Kim [14]의 ‘의료 관련법 개정과정

에서 의사단체의 역할과 영향력 분석: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Kang [15]의 ‘갈등적 상황에서 담론적 정책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의약분업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가 있고 보건학분야에서

는 Kim [16]의 ‘한약조제권 분쟁과정에서 나타난 이익집단의 이익
표출 활동 분석: 보건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또한 Cho [17]의 ‘의료개혁과 의료권력’을 주제로 ‘보건의료입법론

에 관한 연구: 입법과정의 역사적·정책적 분석을 통한 보건의료 관
련 입법 활동 고찰,’ Lee [18]의 ‘이익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 
연구: 한약분쟁을 둘러싼 보도를 중심으로,’ Jang [19]의 ‘이익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 연구: 한약분쟁을 둘러싼 보도를 중심

으로,’ Lee [20]의 ‘약사회의 이익활동이 정부정책결정과정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Lee [21]의 ‘의료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이익
집단의 역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Jee [22]의 

‘한국에서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정부와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Kim [23]의 ‘간호법 입법과정

에 관한 연구: 이익집단 쟁점 분석 및 해결방안 중심으로’ 등이 있다.
위의 연구들은 의약단체들이 의약분업 및 한약분쟁 당시 어떻게 

정책당국과 갈등하고 갈등을 극복 또는 완화하거나 또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데 실패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 여러 직역의 주요 이슈 간에 제한된 주제의 사례에 집중된 연
구로서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통
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건의료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들의 입
법 활동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연구자료와 분석의 틀

일반적으로 정책목표는 다양하고 상충되며 불분명한 속성이 있
어서 정부의 정책목표와 의지를 확인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하는 정책들은 여러 차례의 정부입

법, 보도자료, 국회보고 등을 통해 정부의 원래 정책방향이 분명하

게 제시되어 정부의 정책목표와 의지가 확인된 경우 중 보건의료 
직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각종 활동 이후 그 방향에 변화가 생긴 사
례를 그 연구자료로 하였다.
즉 보건의료단체가 각종 활동(청원, 건의, 진정, 시위, 성명서 발

표,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변경을 촉구한 후 직역 출신 국회의원

의 활동(관련 직역단체의 청원 소개 의원으로 참여, 청원을 근거로 
청원 입법에 참여,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국정감사 또는 공청회에서 
직역단체의 정책과 동일한 정책 촉구)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기존

의 정부 정책방향에 변화가 생긴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행위와 방법은 청원 등 당시의 대 국회 활동

과 공청회 발언, 관련 단체의 기관지 등 홍보물을 통해 분석하였으

며 정부의 정책이 이익단체의 활동과 보건의료 직역 출신 국회의원

의 활동에 의해 이익집단의 주장에 얼마나 가까운 결과로 나타났

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는 연구의 대상 직역단체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단체 등 5개 주요 보건의료단체 중앙회가 일정한 주기별
로 발간하는 회사(會史)를 주요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24-32] 
(Table 1). 5개 보건의료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보도자료’도 분
석을 위한 자료에 포함하였다(Table 2).
의정활동의 범주에는 제헌국회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회의록 및 국정감사 속기록 중에서 보건의료직 출신 국
회의원의 직역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발의, 직역단체의 청원 소개, 상
임위원회 및 국정감사에서의 직역 이해 관련 발언 여부 등을 포함하

였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정책 질의는 했으나 
실제 이러한 정책 질의가 입법, 청원소개 및 정부의 정책 변경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 배제하였다.5) 반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4)   Kim [11]은 보건의료분야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Kim [11]은 이익집단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대추구행위를 할 것이며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및 이익관철을 위한 정책적 요구의 투입행위는 입법행위자인 의원이나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행위자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할 경우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5)   한의사 출신의 윤석용 의원은 제294회 국회 제6차-보건복지위원회(부록: 2010년 11월 11일자 속기록 171쪽)에서 ‘한방 Hub 보건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가시적인 정
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또한 간호사 출신의 이애주 위원은 제285회 국회 제2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회의록 8쪽)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
련 이사회 구성이나 감정단 구성에 있어 의사 할당분 중에 하나를 간호사로 선정하는 안을 주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하더라

도 검증 사례에서는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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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불수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법과 청원소개 등 국회 내 정
책입안절차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검증사례에 포함시켰다

끝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주최 공청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의 발
언과 국회의원 주최 세미나 또는 정책토론회 등에 참석한 단체 대
표들의 발언내용이 동일 직역 출신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 입법, 청원 등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직역 이익이 표출된 정책을 입안한 국회의원이 과거 또

는 국회의원 재임당시 직역단체 임원이었는지 여부가 직역단체와

의 정책교감 개연성에 유의한 의미가 있을 것이란 가정하6) 에 해당 
정책 입안 국회의원의 해당 직역단체의 회장 등 임원 경력을 추가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언론의 보도내용도 추가적으로 참
고하였다(Figure 1).

보건의료전문직 국회의원의 직역 이익 보전 사례

보건의료 전문직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활동해온 직역의 문제점

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진출 전부터 직역 이익단체와

의 상호 교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의원들에 비해 깊
이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
분은 같은 직역단체나 동일 직군 동료들로부터 조력을 받기도 한

Table 2. List of materials on activities of health care professional associations  

Name Title of publication Launching year

Korean Medical Association Doctor's News 1967
Korean Dental Associ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1966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News 1967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News 1968
Korean Nurses Association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1976

Access to the relevant information
·  Own job experience before becoming 
a National Assembly member

·  Reports and solicitation from the 
relevant healthcare professionals 
association

·  The current situation facing a 
National Assembly member  
(a National Assembly member 
operating a mid-sized hospital  
may call on the support policy  
for mid-sized hospitals)

Major political activities
·  Questioning of the relevant policy 
agendas in the standing committee

·  Participating a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introducing the 
petition of the relevant health care 
professional association

·  Legislating the policy agenda in 
question through legislation 
sponsor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  Holding hearings together with the 
relevant healthcare professonals 
association on the current policy 
agenda

Cooperation with 
 relevant associ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als

Change in healthcare 
 policy of the government

Figure 1. Ex healthcare professional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ivity process.

Table 1. List of materials on histories of health care professional associations 

Name of associations Materials on histories of associations

Korean Medical Association Korean Medical Association 85th anniversary [24]
Korean Medical Association 100th anniversary [25]

Korean Dental Association History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26]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40th anniversary [27]

History of the Korean Medicine Association (1898-2011) [28]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History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9]

History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1991-2001) [30]
Korean Nurses Association History of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31]

Sources of nursing history in Korea (1886-1911) [32]

6)   제헌국회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보건의료분야 출신 국회의원 중 42.8%인 연인원 63명이 보건의료단체 임원 및 대의원회 임원과 감사 등의 경력소유자였으며 이밖에 대한의사협회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가 동일 직역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있어 보건의료분야 국회의원들은 직역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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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의료분야 출신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국회에 진출하기 
전 보건의료분야 이익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서 직역 이익단체들과 이미 상당한 친분이 있거나 임원 등의 활동

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건의료인 동료들을 통해 현안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정책분야에 있어 주요 쟁점이었던 사안 중 정부

의 정책의지와 이익단체의 입장이 확연히 달랐던 정책 가운데 정부

의 당초 지향했던 정책에 대한 의지가 일관되고 확고했던 정책 사안

이면서 보건의료분야 단체들의 강력한 이익 표명활동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최초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익단
체가 지향했던 방향으로 궤도수정을 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사례들은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활동, 청원 소개 등 주요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직역(단체)의 이익 대변 및 관계 맺기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7) 사
례들은 보건의료분야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정책 중 직역 간 이익 상충 발생과 연관이 있었던 사
례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8) 이에 보건의료분야 출신 국회의원

들의 의정활동에 의해 정부정책 변화가 이루어진 사례 중 언론의 
관심과 정책의 중요도 측면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다음의 11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1) 면허세법 개정; (2) 의
사동원령 폐지 등 반영한 의료법 개정발의(제6대 국회 의료법 개
정); (3) 의료인 신분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 시도(제7대 국회, 임기
만료폐기); (4) 약종상 및 매약상 제도폐지 반영한 약사법 개정안 발
의(제6대 국회,대안반영폐기); (5)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저지(제
17대 국회); (6) 의료인 면허재등록 제도 반영 의료법 개정(제18대 
국회 의료법 개정); (7) 한의약육성법 개정(제18대 국회, 한의약육성

법 개정); (8) 초 ·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제16대 국회, 
학교보건법 등 개정); (9) 의료보험진료비 심사기구 독립을 위한 법 
개정(제11대 국회-제16대 국회); (10) ‘구의료보험법 41조 7항 개정청

원’을 통해 의료보험법 개정(제14대 국회); (11) 구강보건법 제정 청
원소개 및 법안대표 발의(제15대 국회, 수정가결).

1. 면허세법 개정

면허세법 문제는 6.25전쟁으로 막대한 세수가 필요했던 정부가 
면허세를 인상하려는 과정에서 의사 출신 한국원 의원이 의사 ·약
제사 ·산파의 면허세 부과에 제동을 걸고 나서 연 1회 부과하던 면

허세를 평생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한 사안이다.
1950년 3월 10일 면허세법(법률 제109호) 제정 시 의사와 약사, 조

산사는 면허세 부과가 제외되었지만, 1950년 12월 1일 면허세법 개
정(법률 제168호)을 통해 1종 면허 소지자인 의사에게는 2만 원, 3
종 면허 소지자인 약제사와 산파는 1만 원의 면허세가 부과되었다. 
1950년 12월부터 보건의료인에게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면허세가 
부과된 것이다. 1952년에9) 정부가 다시 면허세법 개정안(1952. 12. 
15 법률 제265호)을 마련하면서 의사가 포함된 1종 면허자에게 20
만 원을, 약제사와 산파가 포함된 3종 면허자에게 10만 원의 면허세

를 부과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입법 당시부터 의사, 약사와 산파에

게 면허세 부과를 반대해 온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10) 은 면허세 대
폭 인상에 강력 반발하였으며 이 중 의사 출신의 한국원 의원이 

“의 ·약사와 산파 등 보건의료인은 생애 1회만 면허세를 납부”하는 
면허세 개정법률안(의안번호: 020291)을 발의하였다.
정부안과 한국원 의원 안을 놓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심의 끝

에 1952년 11월 13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면서 ‘활동하지 않고 있
는 의·약사와 산파는 면허세 부과를 면제하되, 개원하고 있는 의·
약사 산파에게는 그대로 법을 적용,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
로 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마련하여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틀 후인 1952년 11월 15일 발의의원인 한국원 의원은 

물론 제2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사 출신 의원들과 일부 이들

과 의견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재경위원회 안에 대한 강력한 시정

을 요구하고 나섰다.11) 
이들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열띤 토론 끝에 한국원 의원이 발의

한 의 ·약사와 산파 등 보건의료인은 생애 1회만 면허세를 납부하는 
면허세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020291)을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

토록 하여 결국 1952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으

로써 의 ·약사와 조산사(산파)단체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고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
부(재무부) 정책은 좌절되었다.12) 

2. 의사동원령 폐지

1962년 3월 이른바 의사동원령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포함된 국
민의료법 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제16차 상임위원회(1962. 3. 
5)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1962년 3월 20일 공포되었다.
개정의료법은 제21조(지정업무 종사명령)에서 ‘①보건사회부장

7)   대상 사례들은 보건의료 분야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 보건의료분야 출신 국회의원들의 이익 대변활동은 배제하였다.
8)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이익 대변활동이라 하더라도 직역 간 이익 상충이 해당 입법의 주요 결과가 되었던 의약분업(대체조제 생동성 실험 포함) 및 약대 6년제 등은 본 연구

의 주요 의정활동인 법안 발의, 청원, 상임위원회 활동 이외 활동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 측면이 크므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9)   이 법안이 정부에 의해 제안될 때는 한창 6.25전쟁(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중인 부산 피난국회 때로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접대부에게도 1만 원의 
면허세를, 마차꾼(마차 영업자)에게도 4천 원의 영업세를 부과했다(면허세법, 법률 제264호 제2조).

10)   제2대 국회 제14회 제22차 본회의(1952. 11. 15) 국회속기록 11-18쪽에 의하면 제2대 국회의 이용설, 조경규 의원과 정부 쪽에서 의사 출신 정준모 보건부 차관이 보건의료인에 대
한 면허세 완화를 골자로 한 한국원 의원안을 지지했고, 정부안에 찬성한 그룹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양병일 위원장대리, 김익로 의원, 송방용 의원과 정부 측에서는 재무부 박
희현 차관이었는데 반대하는 의원과 재무부 측에서는 전쟁 중 세수 부족인 상태에서 수입이 있는 의료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1)   제2대 국회 제14회 제22차 본회의(1952. 11. 15) 국회속기록 13쪽
12)   국회 홈페이지에 한국원 의원 발의 ‘면허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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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의사강제동원령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개정의료법은 이밖에도 ①신고제이던 개업제도의 허가제 변경 

②한의사의 국공립대에서의 최소 2년간 한방의학 전공해야 하며 
③단체 개편권한의 정부 관장, ④유사의료업자의  폐지 등의 주요 
골자였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가장 반발한 부분은 지정 업무 종사 

명령·개업의 허가제도·비전문의의 진료과목 표시 불허·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조항이었다.
이 중 지정업무 종사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서 민

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강제동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
러나 당시 무의면 해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의사까지 동원해 6
개월 동안 실습교육을 시킨 후 무의면에 배치할 정도로 중요한 국
정과제였다. 개업의 허가제도 역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의 
도시 집중을 막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무
의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된 제도라고 하나 의료계에서

는 법의 내용과 시행이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 보
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정
부에 요구했다. 즉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저촉

될 뿐만 아니라 면허세 및 영업세까지 면제해 주고 있는 의료의 공
익성을 무시한 독소조항이므로 신고제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
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초안을 마련하여 국회 보건사회위원

회(보사위원회)의 의사 출신의 김성진 의원으로 하여금 대표발의

토록 요청하여 의료법개정을 위한 동력을 제공했다.
1964년 4월 의사 출신인 김성진 의원은 의료법개정안(의안번호 

060167)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국회보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20
일 이 법안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여 개정의료법을 위원

회 대안으로 발의,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의협

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당시 의료법개정이 의원입법으

로 추진되었으나 사실상 의협이 개정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여 김성

진 의원에게 전달하였음을 국회 보사위원회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의료법과 관련 의협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

은 다음과 같다.

“김성진 위원: 장관께서는 대한의학협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그
러한 의사의 고충을 대한의협의 총회를 통해 많은 개정에 대한 것을 
실제로 다루신 분이니까 조속히 고칠 것을 정부안을 내셔서 우리가 
선진 국가와 똑같은 의사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그러한 의료법이 나
오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국회 보사위원회 40회 7차 회의록).”

“김성진 위원: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심사결과) 대한의

학협회로부터 시급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의해 달라

는 요청을 받아서 지난 3월 12일 대한의학협회 초안인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입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보사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조직해서 4월 14일 이영준, 신권우 위원이 의료법심사

위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국회 보사위원회 44회 8차 회의록).”

“신형식 위원: 정부 측에서 한 제안이 아니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말하자면 개정법률안에 대한 사전심의를 중심으로 해서 김성진 의
원 외 55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 아닙니까?”

“위원장 정헌조: (상략) 물론 이 자리는 엄연히 법을 다루는 자리

인 까닭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대한의학협회와 상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대한의학협회 관계자들에게 문의한다는 
것은 장내 분위기상 안 되는 것입니다. 경고해 둡니다(국회 보사위

원회 45회 8차 회의록).”

한편 김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060167)이 1964년 4월 발의되었으나 1965년 1월 21일 대안반영 폐
기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료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060413)이 
국회절차를 거치는 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건의문 ·총파

업·가두시위 ·설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의료법 개정 투쟁

을 벌이며 강력 반발하였다. 이에 보건사회부가 대한의학협회(의
협)의 건의를 전폭 수용하여 1965년 3월 8일 개정 의료법의 국회통

과에 동의하고 22일 의료법을 공포했다. 이로서 의협의 요구안은 
개정의료법을 통해 상당 부분 관철되었다.

3. 의료인 신분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1968년 5월 3일 의사 출신 박기출 의원이 오원선, 박병선 등 의사 
출신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44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의료관련 법
안으로 의료업자가 의료행위의 결과가 의료윤리위원회에 의한 위
법과실로 판정되기 전까지는 진료에 종사하는 것을 억제받지 않도

록 하는 것(안 제26조 의료기술에 대한 불간섭)을 골자로 하는 의
료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070231)을 발의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 제26조 제2항에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그 의료행위의 결과가 의료윤리위

원회에 의하여 위법 또는 과실로 판정되기 전까지는 진료에 종사하

는 것을 억제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의료인

의 의료행위가 의료심의회에서 위법 또는 과실로 판정되기 전까지

는 진료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일선 경찰관들에 의해 의료사고가 다뤄져 함부로 의
사가 구속되는 폐단을 방지해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계속적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입안취지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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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에서는 이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특혜를 부여한다거나 또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
이 개정안을 전달 받은 보사위원회는 6월 12일 정식 의안으로 상

정해 당시 명주완 회장을 비롯해 의협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원선 등으로 하여금 5인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도록 했다.13) 그 
후 보사위원회는 1969년 4월 17일 제6차 회의를 갖고 5인 소위원회

의 의견에 따라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개정

안이 보사위원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의협을 비
롯한 각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설득활동이 있었으며, 의협 의장

인 오원선 의원과 공화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김성진 그리고 조영선 
보사위전문위원 등의 역할이 컸다.’고 밝히고 있어 의사 출신 국회

의원은 물론 전국의 의사회 간부들이 비 의사 출신 국회 보사위원

회 위원에게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하였음은 물론 심지어 국회 
보사위원회 전문위원에게까지 적극적인 이익 표출활동이 있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의협은 이를 ‘적지 않은 성과’로 자체 평가하였다

[25].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4. 약종상 및 매약상 제도폐지 추진

1966년 9월 14일 제6대 국회에서 약사 출신의 신권우 의원이 ‘서
울특별시·부산시·도에는 약사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
12조의 2: 약사회의 지부 등) 약종상 및 매약상의 제도를 삭제토록

(제37조: 의약품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등) 하는 안을 골자로 한 약사
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06099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67년 2
월 2일 당초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보사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

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신권우 의원의 국회 보사위원회의 발언14) 에서 드러나

듯이 약사회와 상당한 교감을 갖고 발의한 것으로 유추되는 법안

으로 신 의원은 법안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대한약사회가 법인단

체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예하 단체인 시도의 약사회 역시 법
인단체로 되어있습니다만 각 시도에 있어서 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또 중앙약사회로서의 각 시도 약사회와의 연관문제 이
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회만 법인단체로 하고 지방회에 있어서는 그 
지부로서 구성해도 약사회 운영에 하등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법에서 부수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는 그와 같
은 결과를 가져온다 해서 본인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매약상 도매상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도 “현실적인 면

에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13개의 약학대학이 있고 
거기에서 매년 나오는 약사의 수는 천여 명으로 정규과정을 나온 
약사가 많은데 현행법상 아직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

로 하여금 약품의 판매에 종사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매
약상을 2년 기한부로 현재 지정된 장소에서 약종을 취급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규정 또는 성
격에 관계되는 자격시험은 보건사회부에 제가 위임했다.”고 밝히

고 있다. 즉 약사가 부족하던 시절 운영하던 약종상과 매약상 제도

를 정리하고 약사회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일을 약사 출신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것이다. 이 법안은 1967년 2월 2일 보사위원회 안(대
안: 061159)으로 제안되어 6일 원안 가결되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저지활동

2006년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설
립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전국 약학대 학장과 약사회, 약 관련 학회 
등은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이승기 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을 구성하고, ‘식약청 폐지 반
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또한 같은 해 8월 28일 약학대학협의회 소속 20개 약학대학장과 

각 약학 분야 학회장들이 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문희 의원 소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및 식품안전처 설립 
정부안 반대’(청원번호: 170303) 청원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분리하고 식품안전관

리 업무는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의 식품위생법, 축
산물가공처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권한을 식품안전

처장에게 이관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의약품안전관

리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 본부로 재편하여 의약품 안전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안이었다. 이는 2005년 김치의 안정성 문제와 수입

어류에서 발생된 발암물질 문제,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문제와 국제
적인 광우병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를 고려

하여 계획되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각 부처에 소속된 식품 
관련 인력이나 조직을 흡수 ·통합하여 식품안전처로 일원화할 계
획이었으며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통합관장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처’를 신설하면서 관련 규정(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담당하던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식
품안전처’ 업무에서 제외하고 그 업무를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보
건복지부’로 이관하게 할 계획이었다.15) 
이에 반대하여 약사 출신 문희 의원은 2006년 9월 21일 정부조직

법 개정법률안(174986)을 정부안이 제출되기 전에 먼저 의원입법

으로 발의하였다.16) 정부는 약계와 문희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175185)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

13)   국회 보사위원회 5인 소위원: 오원선 의원(의협 대의원회 제2대 의장 출신), 윤인식, 신동욱, 김재결, 이매리 의원

14)   제58회 국회 제9차 보사위원회 회의록 1쪽(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설명 중). 또 제57회 국회 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록 14쪽에서 신권우 의원은 경북약우회 최석현이 청원하고 
김종환 의원이 소개한 ‘매약상에게 일정한 시험에 응시해서 약종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과 관련 “저는 현재 대한약사회회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대한약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라고 발언하고 있다.

15)   정부제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75185)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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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6. 10. 20). 보건복지위원회는 2006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폐지 및 식품안전처 설립 정부안 반대에 
관한 청원(문희 의원 소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위
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의원발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부 간에도 여러 부처의 조율이 필요하고 국회 내 관련 상임위

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

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

노동위원회의 조율을 거쳐17) 2006년 11월 27일 소관위원회인 행정

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법안처리가 잠정적으로 유보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식약청 폐지 반대로 입장

을 정리한 것으로 일부 전문지에 보도되었다.18) 이 식약청 폐지 관
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동안 계류되어 오다가 제17대 
국회 폐회(2008. 5. 29)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문희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와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식약청 폐지 추진에 앞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하는 과정이 누락되었다19) 는 청원 소개를 하면서 소개 의견서에서 

“식약청 폐지는 국민보건의 안전성, 효율성 저하와 정부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합
당하다”고 하였다.

6. 의료인 면허 재등록제도 추진

제18대 국회 제83회 보건복지위원회(2009. 7. 30)에서 간호사 출
신 이애주 의원은 대한간호협회가 희망하는20) 의료인 면허재등록

제 도입 및 취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안(의안번호: 1805614호)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2011년 4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그 입
법취지가 달성되었다.21) 
이 개정법안은 의료인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당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하여 
처벌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고, 1973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었
던 의료인 면허 재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의료 면
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을 파악하기 위
한 것으로 보건의료 5단체 중 회원의 활동(취업·개원)률22) 이 비교적 
낮은 간호협회의 경우 활동하지 않은 간호사의 파악과 회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5단체 중 대한간호협회가 가장 큰 
기대를 가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2006년 이전부터 의료인 면허
갱신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대한

간호협회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2년에서 5년 단위로 
면허 재등록을 통해 간호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다”며 “우리

나라에서도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 면허를 갱신하는 방식을 통해 간
호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23) 이 법안에 의하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

터 5년마다(대안에서 3년으로 변경)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면허
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에 대하여 신
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 발의에 앞서 이애주 의원이 주최한 ‘의료인면허 재등록 

및 취업 신고의무화를 위환 정책토론회’24) 에서 대한간호협회 성명

숙 이사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간호사 면허 재등

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의
료인 면허재등록제도 추진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

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의 경우 면허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16)   2006-09-21 문희 의원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174986)의 주요내용: 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 그리고 식품의 재료와 의약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축산물·농산

물·수산물 제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도록 함(안 제39조 제2항). 나. 해양수산부의 사무 중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청이 그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44조 제1항 단서 신설)
17)   이 중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각각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받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는 등 조율을 거쳤다.
18)   청년의사. 식약청 폐지법안 물건너가나?. 2006년 12월 12일자.
19)   데일리팜, 약대교수들, ‘식약청 해체 반대’ 국회 청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해야’ 행정자치위서 검토. 2006년 8월 30일자.
20)   이애주 의원 주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2009. 6. 12)에서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이사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며, 의료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합리적인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조영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채빈 대한한의

사협회 이사,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일괄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재등록시키기보다는 협회의 자율 규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1)   통과된 개정의료법(대안)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개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
다(신설 2011. 4. 28).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 4. 28). 의료법시행령 11조
(신고)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

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은 취업 외에 단독 개원율이 높아 단체 가입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3)   간호신문. 의료인면허재등록 시급하다. 복지부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야. 2009년 6월 17일자.
24)   2009년 6월 12일 국회의원 이애주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린 정책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인 면허 재등록 대상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 단체

의 입장을 개진하는 입법 공청회의 성격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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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을 밝혔다.25)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재등록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지만26) 추후 이 법안은 최영희 의원(의안번호: 제
1806127호), 정미경 의원(의안번호: 제1806479호), 양승조 의원(의
안번호: 제1810546호)의 발의 법안과 병합 심의하여 2011년 3월 9
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결국 대안에 이애주 의원의 개정안 
내용이 반영되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에 신고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

로써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 출신 이애주 의원의 정책목표가 달성
되었다.

7. 한의약 육성법 개정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윤석용 의원은 2009년 12월 21일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053)을 보건복지위원회

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개정법률안(1812419)으로 201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27) 
이 법의 국회 통과 후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28) 를 통해 “한

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한의약’에 대
한 정의 조문 수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개정

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 내용은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
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

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중략) 한의사는 한의약육성법 제
정 이전부터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현대과학을 응용 ·개발한 전자

침술, 레이저 침 등을 시술하고 있고, 맥진기와 설진단기, 사상체질

진단기, 음양균형장치 등의 다양한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고 있
으며, 특히 식약청은 2011년 5월, 얼굴 형상을 분석해 체질을 판정

하는 ‘한방의료기기’에 대해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다양한 추출방법, 표준화, 규격화 등)하여 신약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고, 전통방식에 의한 한약(탕약)을 복용

과 휴대가 편리하게 현대적으로 개발(캡슐제, 환제, 정제, 산제, 과립

제, 시럽제 등 제형 변화)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전통의약시장

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혀 한의계가 이 법
에 거는 기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29)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되는 동안 한의계는 조속한 법 통

과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
무범위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을 별도로 정의해 결
과적으로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
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은 현대의학과 질병에 대한 접근방

식이 전혀 다르므로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이용 등을 부추겨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30) 며 국회

와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1인 시위, 일간지 광고, 성명 발표 
등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31) 
또한 한의사들도 의협 회장 출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며 한의약육성법 즉
각 개정을 촉구했다.3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서도 이재선 위원장을 제

외한 14명의 위원 중 의사 출신인 신상진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

의 찬성으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법제사법위원

회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재석 212명(재적 297명) 중 찬성 207명, 기
권 3명, 그리고 반대는 의사 출신의 신상진·조문환 의원이었다.

8. 보건교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

대한간호협회 회장 출신의 김화중 의원이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온 ‘양호교사’란 명칭이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므로, 현재 보건실을 운영하면서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25)   간호신문. 의료인면허재등록 시급하다. 복지부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야. 2009년 6월 17일자.
26)   의료인 면허제등록과 관련, 이애주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질문에서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지금 간호협회는 면허 재등록을 협회 차원에서도 희망하는 걸로 듣

고 있다. 그런데도 여타 보건의료 인력은 굳이 재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한 직종만 재등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놓고 아직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
다”고 답변했다(제281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3차 회의록 35쪽).

27)   대한한의사협회(www.akom.org) 보도자료.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한의약’ 정의, 의료 현실-시대 상황 맞게 수정 … 한의계 오랜 숙원 결실/기존 조문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추가 … 본회의 의결”, 자료배포일 2011. 6. 29(수)

28)   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한의약’ 정의, 의료현실-시대상황 맞게 수정 … 한의계 오랜 숙원 결실, 기존 조문에 ‘과학적으로 응용 ·
개발한 한방의료행위’추가 … 본회의 의결” 2011. 6. 29

29)   메디컬투데이.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환영, 기존 조문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추가. 2011년 6월 30일자.
30)   한의신문. 의약육성법 일부 개정안 다음에는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란 끝에 ‘계속심사’ 결정. 2011년 4월 25일자.
31)   한의신문. 2011년 7월 11일, 의협 회장단 연속 시위, 끈질긴 ‘반대’ 제하의 기사에서 2011. 6. 15을 시작으로 5일간 의협 주요 간부들이 돌아가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또한 의협이 6월 20일 중앙일보에, 전국의사총연합이 6월10일 세계일보와 6월20일 문화일보, 6월21일 조선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에 ‘한의약육성법 개악 저지’ 광고를 실었다. 
또 의협은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해당 지구당별 분회에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저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내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압
박을 가했다.

32)   뉴시스. 한의사협 ‘한의약 육성법’ 개정 요구 … 갈등 가세. 2011년 6월 9일자. 성남시 한의사회 소속 100여 명의 회원들은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한의약 육성법 즉각 개정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2011년 6월 9일 그 다음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한의약육성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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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보건교사’로 개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920)’을 대표 발의하여 대안

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간호사의 대외 이미지가 상당히 
제고되었다.

2001년 8월에는 현행 학교보건법 중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에 
②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공중보건에 필
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보건교사의 업무 확장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하였는데, 
이 법안 역시 위원회 대안으로 입법취지가 반영되어 2002년 7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화중 의원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활
동하던 중 2003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되었는데 이때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김홍신 의원은 “국회의원 김화중, 국민의 대
표가 아니라 간호사의 대표였다.”라는 견해(김홍신 의원의 ‘홍신뉴

스’)를 밝힌 바 있다.33) 김홍신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국정감사

에서 “김화중 의원의 발언을 조사하였더니 대부분의 발언이 보건

교사와 간호사에 대한 질의에 집중되었고 2000년 국회 등원 이후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보건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건수업의 정규수업 전환, 간호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양호교사의 배치율 제고, 양호교사의 보건교사로의 전환, 보
건교사의 상담교사 병행 등 간호사의 직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직역 이기적인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
어 보건교사와 학교보건에 대해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은 김화중 의원이 발의한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명칭 바뀌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자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을 18만 간호
사와 함께 기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34) 하였고 “보건교사로 명칭

이 개정된 만큼 응급처치 위주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건강관리와 유지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며 “이번 명칭 개정을 계기로 정규 보건과목도 개설되

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여 보건교사의 업무

영역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9. 의료보험진료비 심사기구 독립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험자단체가 주도해온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았다. 환자의 상태

에 따라 신약이나 새로운 진료재료, 또는 치료법을 사용한 의료기

관이 신청한 진료비는 보험자단체의 진료비심사에서 여지없이 과
잉진료로 낙인이 찍혀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일관되게 의료보험 
심사업무를 보험자단체가 아닌 제3의 단체에서 전담토록 해야 한
다고 주장해 왔다.35) 의협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보건사회부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의료보험

관리체계가 통합되지 못하고 양립하더라도 심사와 전산은 반드시 
일원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11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료보험법 개정안(법 27조 1항)

에 진료비심사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 안에 두려고 했으나 당시 의
사협회장 출신의 손춘호 의원 등 보건의료직 출신 의원 5명 등이 속
해있던 국회 ‘의료보험일원화촉진소위원회’36)에서 강력 저지했다. 
이후 보건사회부는 국회에서 폐기된 조문을 근거로 시행령에 연합

회에 진료비심사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37) 
1988년 1월 1일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의료보

험관리공단’의 심사기구를 연합회에 흡수시켜 진료비심사기구(심
사원)의 일원화가 실현되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13대 국회

(1988. 11. 24) 제144회 차 회의에서 박병선(의사 출신) 의원 및 신철

균 의원 소개로 의료보험법 개정(청원번호: 130103) 청원을 내면서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의 통합일원화와 함께 의료보험수가심의위

원회 및 요양보험급여비용심사원 신설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 청원

에서 제도의 불비 또는 모순으로 인한 의료의 질적 저하와 불신풍

조를 불식하고 양질의 의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주적

인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료보험 통합과 함께 
요양보험급여심사원의 설립 등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38)

청원에 대한 국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민의료보험

법안 대안의 내용 중 본 청원에서 요구하는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

의 통합 일원화와 상호계약제 실시, 의료보험수가심의위원회의 신
설 등 많은 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보아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기’로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충족-대체로 실현반영’이라

33)   약업신문. 김화중 장관 의정활동은 특정 단체의 대표. 2003년 3월 31일자.
34)   간호신문. 김화중 의원,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안 발의 … 국회 통과 결실. 2002년 8월 1일자.
35)   제17대 국회 김선미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2045) 검토보고서 3쪽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배경을 “단일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설립(2000. 7) 이전에는 의료보험연합회가 진료비의 심사를 담당하였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성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심사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진료비의 심사 기능을 독립시켜 의료 질의 평가기능까지 갖춘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게 됨”으로 적시하고 있다.
36)   의료보험일원화 촉진 소위원회 위원은 김모임, 김집, 손춘호, 장성만, 심헌섭, 이정빈, 김정수, 문병량 등 총 8명으로, 이 중 의사 출신이 3명, 약사 출신 1명, 간호사 출신 1명 등 5명

이 보건의료직 출신이었다(국회 제122회 보사위원회 1차 회의: 1984. 7. 6 국회 속기록 2쪽).
37)   이 일은 제11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의 손춘호 의원과 정정훈 의원으로부터 크게 질타를 받았고 제11대 국회 제114회 보사 9차 회의(1982. 10. 29 국회 속기록 44, 45, 47쪽)에서 그

리고 제14대 국회(제166회 국회 1차 보사위원회 속기록 161쪽, 1993년 5월 10일)에서 주양자 의원에 의해 또 한 번 지적을 받았다.
38)   가.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를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 일원화

   나. 보험자단체와 의약단체 간의 상호계약제 실시

   다. 의료보험수가심의위원회 및 요양보험급여비용심사원 신설

   라. 의료분쟁보상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신 진료 유도

   마. 요양비용 체불에 대한 가산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보험법을 개정해 주기 바라는 청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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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39) 그러나 의사 출신 의원들과 의사단체는 이를 심사기구 
독립으로 보지 않았다. 1989년 2월 16일 박병선 의원은 의사단체의 
심사기구 독립 청원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박병선 의원은 ‘의료보

험 광역화’를 주요 골자로 한 내용 중 보험자단체에 위임하였던 의
료보험 급여비용의 심사를 중립적이며 독립된 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을 반영한 의료보험

법 개정안(의안번호: 130425)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

험법 중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426)40)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의
료보험연합회의 반대에 부딪쳐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대한의학협회(의협)는 대한병원협회과 함께 10월 23일 의사 출

신 국회의원들과 회동, 심사기구독립설치법안 청원을 국회에 제출

하기로 합의하고 11월 8일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공동으로 ‘의료보

험급여심사기구 독립 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140056)을 의
사 출신 국회의원인 송두호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41) 이 
청원은 11월 13일 보사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계류 중인 국민의료보

험법 재의와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건사회부가 반대한데

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분위기 등으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제13대 국회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보건사회부는 1993년 1월 11일 심사원 재건회의를 개최, 심사기

구를 연합회장 밑에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는 안을 제시, 의협이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를 일축하고 심사기구

독립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연합회의 불법적인 활동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보건사회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5월 8일 의협은 대한

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약사회와 공동으로 
심사기구 독립을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 보사위는 5월 10일 송두호 의원으로부터 심사기구 독립 청

원을 소개받고 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심사

기구 독립 반대 측으로 최수일 의료보험연합회장, 이규식 연세대 
교수, 조합 대표 등이, 독립 찬성 측에서는 김재전 의협회장, 신현탁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이광찬 원광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의협 
회장은 심사권이 보험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심사기구 독립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했

다. 그러나 이 청원도 제14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5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의 황성균 의원은 ‘진료비심사원을 

둠(안 제35조의 2)’이 명시된 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0782)을 대표 발의하여 1997년 11월 수정가결 되었다. 그러나 동 

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면서 진료비심사원의 독립적인 설립

을 삭제하고 기존과 같이 보험자가 요양급여 등의 심사를 다른 전
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

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의료계에서 당초 기대

했던 보험자단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제3의 기구가 아닌, 당시 
상태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는 형태의 심사기구로 결정되었다. 
1998년 12월 황성균 의원은 다시 의사 출신의 김찬우, 박시균, 정의
화, 황규선(치과의사) 의원 및 김홍신 의원과 함께 소규모 직장조합

을 국민의료보험공단에 통합시키고 의료보호제도를 의료보험에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151506)을 대
표발의하면서 한국진료심사원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별도로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에서 의료보험진료비 심사기

구 독립에 관한 내용은 법안 제59조, 제63조 제2항에 진료급여비용

을 심사하고 진료급여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진료

심사원을 설립하며,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안을 마
련하였으나,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의안번호: 151537)’
을 병합 심의한 후 두 개의 법안을 ‘대안반영 폐기’하고 1999년 1월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마련된 국민건강보험법안(의안번호 : 
151760)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42)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 본회

의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1988년부터 의사단체가 주장한 심사기

구의 독립이 10년여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계

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역점을 두었던 심사원 독립 관련 조항

에서 심사기구는 보험자단체에서 분리하되 의원 발의안인 ‘진료비

심사원’이 아닌, 정부안을 반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조문

화하여 통과시켰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의 통과로 독립되는 심사기구에 원하지 않

았던 ‘평가’업무가 추가되자 1999년 11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

협회가 공동으로 의사 출신의 박시균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심사기구와 관련된 청원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청원번호: 150557) 청원’이란 제목으로 제
출된 이 청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 중 약제 ·검사 등의 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등 공급자

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장 업무 중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등 법 시
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토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39)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40)   제안이유: 종래 정부가 보험자단체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요양취급기관을 지정케 한 것을 보험자단체와 요양취급단체 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계약제로 전환토록 하

고, 보건사회부 장관은 의료보험급여비용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독립된 의료보험급여비용 심사기구를 설립하여 진료비의 심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1항 및 
제39조 제3항)

41)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 한국진료비심사원법 제정 청원(청원번호: 130531), 청원인: 노경병(대한병원협회 회장), 청원 소개 의원: 박병선, 청원일: 1991. 11. 8 (제13대 제156회 
회의), 달성도: 회기 만료 폐기; (2) 의료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130103), 청원인: 김재전(대한의사협회 회장), 청원 소개 의원: 박병선, 신철균, 청원일: 1988. 11. 24 (제13
대 제144회 회의), 청원 요지: 현행 의료보험법은 행정 편의와 정치적 편향에 의하여 제정된 비민주적인 법으로서 문제점이 많으므로 민주적인 의료보험법이 되도록 개정을 바람. 
제도의 불비 또는 모순으로 인한 의료의 질적 저하와 불신풍조를 불식하고 양질의 의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하기 위함, 달성도: 상당 충
족-대체로 실현 반영

42)   이 법안(제5854호)은 1999. 2. 8 폐지되어 법률내용은 법제처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되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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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청원은 반영되지 못한 채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 설립되었다. 10여 년간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의료계

가 추진했던 진료비 심사기구 독립도 의료계 입장에서는 결국은 명
분에 비해 실리는 크지 않은 절반의 개선이 되었다.

10. 구 의료보험법 41조 7항 개정

1984년 12월 31일 정부 제출로 의료보험법이 개정될 때 신설된 
제41조(급여의 제한) ⑦항43)과 구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요양급여기준 1-5-가항44)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2개월 이
상 보험료를 체납한 환자를 진료해 줄 경우 의료기관이 지역의료보

험조합에 신청한 요양급여비 중 체납한 환자가 진료한 비용을 상계

하고 지불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로 1991년도 1년간 보험
자단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31만 6,034건에 27억 원을 
환수45) 하였다.
이 제도로 환수액이 증가하자 의료계는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와 

보험자단체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보
험자는 보험재정 보호논리와 의료기관이 체납자를 확인하기 용이

하다는 이유로 법과 제도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대한의사

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시도

하였다.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는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의사 출신인 송두호, 김찬우, 주양자, 양문희, 
문창모 의원 등 5명을 포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구 의료보험법 41조 7항의 부당함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진정서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보내는 등 적극적

인 대 국회 활동을 하였다[33].
1992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들 5명의 의사 출신 국

회의원46)들이 적극적으로 구 의료보험법 41조 7항의 폐지를 촉구

하는 질의를 하였고 이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듣고 비 의사 출신

으로서 야당의원이었던 이해찬 의원과 장기욱 국회 보건복지위원

장이 함께 문제제기와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발언47)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안필준 보건사회부장관, 김일천 의료보험국장, 의료

보험연합회 윤성태 이사장 등 정부의 주요 의료보험정책 관련 관료

와 보험자단체장은 수차례 의원들의 질타와 구 의료보험법 41조 7
항의 폐지를 촉구하였음에도 의료보험료 체납자 관리의 효율성과 
보험재정보호 논리를 앞세워 현행 제도를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는 있어도 의료기관이 체납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48) 
국정감사에서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

협회는 이듬해인 1993년 11월 3일 제165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의 여당의원인 주양자, 김찬우 의원과 야당 출신의 양문희 의
원 등 3명의 의사 출신 의원과 여당 박주천 의원과 야당 이해찬 의
원 등 5명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서(청원번호: 140208)를 제출했

다.49) 이 청원서의 제1 소개의원이었던 주양자 의원은 이 청원이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의원들이 모두 소개에 참여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여야 및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이 고루 청원 소개에 참여토록 권유하고 여야의 중진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해 ‘사회보장의 일환인 의료보험체제에서 수

급권이 정지된 세대들이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문제’를 부각하

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해당 지역
구에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수급권이 정지된 세대와 현황을 파악하

여 공동 소개 의원으로 참여토록 권유하였고 이들 비 의사 의원들

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직역과 관계없이 의사, 비 의사 출신 의원 
및 비례대표, 지역구 출신의원, 그리고 여야 관계없이 보사위원회

43)   구 의료보험법 제41조(급여의 제한) ⑦항 ‘보험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자가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피보

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4)   구 요양급여기준 1-5-가항: 의료기관은 요양의 급여를 함에 있어 피보험자 등의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의료보험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5)   제14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1992년 10월 19일) 의료보험연합회 윤성태 회장 답변 내용

46)   5명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 중 국립의료원장 출신의 주양자 의원을 제외한 문창모, 송두호, 김찬우, 양문희 의원은 당시 병의원을 개원하고 있거나 개원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서 구 의료보험법 41조 7항의 폐해를 본인들 스스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 중 양문희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

장으로 의사단체 임원으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의사단체와 교감이 훨씬 용이했다.
47)   제14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1992년 10월 19일) 속기록 85-86쪽 중(의료보험료 체납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보험자가 진료비 환수하는 것과 관련) 장기욱 국회 보건사회위

원장은 “그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겠네요.”라고 발언하였으며 이해찬 위원은 “이것은 방어적인 행정수단인데 사용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소극적인 행정수단인데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말하자면 다시 환수하는 데서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취지를 제대로 살려 가지고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발언하였다. 특히 이해찬 의원은 이듬해 의
사 출신 의원들이 의료보험법 41조 7항 삭제에 관한 청원을 할 때 의사 출신 의원들과 함께 청원 소개 의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48)   제14대 국회 보건사회부 국정감사(1992년 10월 19일) 속기록 71쪽에서 안필준 장관은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자진납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피
보험자가 계속해서 장기 체납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체납과 급여에 따른 부담이 성실한 타인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조합 재정을 어렵게 하여 진료를 행한 요양기관에 대
하여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득이 급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요양기관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의료보험수가에 의하여 의료비 전액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조합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불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이를 추후 환수하

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하여 현행 제도를 고수할 뜻을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속기록 108쪽에서 보건사회부 김일천 의로보험국장은 “2개월 체납문제는 
지금과 같은 자진납부제도가 있는 한 고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보험료를 계속 낼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윤성태 의료보험연합회장은 김찬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1-5-가항에 ‘의료기관은 요양의 급여를 함
에 있어 피보험자 등의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의료보험증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그 의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의원들

의 지적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49)   의협신문. <2004 창간>  의료계 정치세력화/의사 출신 국회의원 대외활동 진단, 의협, 악법 제정 발 빠른 대응 폐기 이끌어내기도. 2004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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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력을 가진 많은 의원들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 참여하여 상
임위원회 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확산시켰다[33]. 이 청원서는 
1993년 11월 10일 국회 보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달 23일 청원

소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 청원 소개 의원은 
물론 원로 의사 출신의 문창모 의원50)까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

여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7항의 폐해를 설명하여 청원소위원회 의
원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이 청원은 다음 달인 12월 13일 청원 취지

를 정부가 제출한 의료보험법 개정안에 반영시키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 불부의’로 하기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92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사위원회로부터 상

당한 질타를 받았음에도 이듬해인 1993년 9월 28일 의료보험법 개
정법률안(의안번호: 140405)을 제출하면서 구 의료보험법 41조 7
항은 그대로 놓아 둔 채 정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만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국회 보사위원회는 1993년 12월 13일 문제의 41조 7항과 

관련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전액을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부담한 
보험급여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자가 징수하

도록 함(법안 제41조 8항 9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결국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의사단체의 정책이 관철되었다.

11. 구강보건법 제정 청원 법안 발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보건교육 실시 대상 사업장으로 치과병원을 추가하

여 줄 것과 구강건강사업에 치아보호식품 장려사업을 추가하고 보
건복지부 장관의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위탁범위에 구강건강식품 
계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

로 한국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등 19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

는 등 정부의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요청하였으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구강보건정책의 입안

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진일보한 구강보건법제

정을 요구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개 지부와 대한치과위생

사협회 등 약 4만 8천 명으로 부터 구강보건법제정을 요청하는 서
명을 받아 1998년 9월 치과의사 출신의 황규선 의원을 소개 의원

으로 하여 구강보건법 제정 청원을 했다.
황규선 의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구강보건법제정 청원

을 소개한 지 1개월만인 1998년 10월 구강보건법안을 발의하였고 
그 내용에 청원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상당한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법안은 이
듬해인 1999년 12월 수정가결(의안번호: 151215)되었는데 결과적

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반영을 희
망하던 구강보건 관련 정책보다 진일보한 구강보건 단독법안을 제
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청원한 주요내용은 
구강질환의 예방과 진단과 치료를 확대하여 국민의 구강질환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황규선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안의 주요 골자 대부분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

며 수정 가결된 구강보건법에서도 이 취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반영되었다.

결  론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개인의 이념 혹은 정치적 선호형성은 그의 개인적 배경 혹은 사
회계층적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 동일한 집단에 속
한 개인들은 ‘집단정체성’(group identity)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결
과 유사한 정치적 신념을 갖게 되고 반대로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은 상이한 정치적 신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베
일리(Baily)도 ‘국회의원의 기본적 사회철학은 그가 의사당에 들어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4].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

사 등 보건의료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 참여 이전 직업이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검증을 거쳐 국가로부터 면허

를 부여받은 후 해당 직업인이 되는 순간 관련 단체의 소속회원이 
되는 그러한 전문직업이다.
보건의료분야 출신 국회의원들은 제11대 국회에서 9명의 보건의

료직 출신(의사: 5명, 약사: 3명, 간호사: 1명) 국회의원 중 6명이 전후

반기 모두 보사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그 이후에

도 비교적 그대로 지속되어 의약분업문제로 의약단체의 이익표출

이 극심했던 시기인 제15대 국회(1996-2000) 때는 보건의료직 출신 
국회의원 13명 중 9명이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전후반기 중 한 번 이
상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건의료

분야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출신과 비례대표 출신 간의 직역 
이익 표출 측면에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제헌국회 이후 제19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에 당선된 보건의

료단체장은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에서 각각 3명(비례대표도 각각 1
명), 한의사단체장이 1명이었으며, 간호사단체장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의 입법 활동은 편차가 크다. 제헌국회부터 제
11대 국회에 진출한 단체장들은 대체로 입법 성적이 저조하여 한의

사협회장 출신의 안영기와 간호협 회장 출신의 김모임은 1건의 법
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의사협회장을 4회나 역임한 문태준도 비 의
료 관련 법안 1건을, 대한약사회장을 7회 연임한 민관식은 비 약사 

50)   역대 국회 최고령 의원으로 제14대 국회에서 만 85세(1개월 8일) 때 국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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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2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단체장 출신 의원들 중 최근에 
올수록 법안발의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제15, 16대 의원을 지
낸 약사회장 김명섭의 경우 15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제17, 18대 의
원을 지낸 의사협회장 출신의 신상진이 의료법 개정안 등 총 115건
을 발의했다. 제18대 의원을 지낸 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이 약사

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50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간호협회장 출
신으로 제16대 의원을 지낸 최영희가 보건의료 관련 법안 4건을 포
함 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실적은 협회장을 지내지 않은 의원들과 비교

할 때 높은 발의율은 아니다. 특기할 사항은 이들 단체장 중에는 직
역 관련 입법 활동이 없었어도 직역의 이익 표출에는 영향력을 행
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출신 국회의원의 국회에

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든 직종이 각 직역의 권익보호

에 관심이 컸는데 직종별로는 제헌국회부터 의사당에 진출한 의사 
출신 의원들이 제헌국회에 보건부 독립을 위한 청원 소개 외에 주
로 의료인 신분보장 및 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병의원의 경영 및 세
제(稅制)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과 청원 소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의료보험 심사기구 독립’에 관한 사항은 제11대 국회부터 제
16대 국회까지 무려 4명의 국회의원이 의사협회의 청원 소개와 이
를 법제화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보
험자단체를 대상으로 총력전을 펼쳤다. 문제제기와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부터 20년간을, 실제 청원 소개를 하고 입법을 한 기간만 치
면 12년 이상을 끈질기게 맞선 결과 심사기구 독립이란 결과를 얻
어냈지만 ‘평가’라는 원치 않는 혹을 붙이고서야 가능했다.
보건의료분야 규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근대국가는 의료인에

게 면허를 부여하는 대신 국가 유지에 필요한 공공의료 부문에 의
사(의료인)들을 동원하고 통제할 명분을 얻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1962년 무의지역에 강제로 의사를 동원 
배치하고 이 명령에 불복한 의사들에게 고발 또는 의사면허 취소51)

까지 이어진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건국 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분단국으로서 군사력 증강

과 경제개발 우선 정책에 밀려 보건후생부는 사회부 보건국으로 
격하(1948. 8)되었는데 이때 사회부 보건국을 보건부로 승격시킨 
주역은 당시 경무대, 국회 등에 ‘보건부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이
를 통한 정부조직 개편을 이끌어내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보건의료단체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었다. 그 이후 보건부가 독
립되었고 초대 장·차관에 모두 의사 출신이 발탁되었다.

6.25전쟁으로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의학지식 및 의료기술, 의
료체계 등이 이식되어 자리 잡고 ‘국가가 보건의료에 대해 자유방

임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은폐하고 최
소한의 개입과 무관심을 정당화하려고 했다[35].’는 지적을 받는 상

황에 이르렀다. 이에 1949년 대한의학협회 윤일선 회장은 초대 보
건부장관 구영숙에게 “조선의료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의료령을 제
정할 것, 지방행정기구에 보건국을 설치할 것, 개업허가를 철폐할 
것, 의사 사업세를 면제할 것[36]”을 건의, 의사 출신의 한국원 의원

이 1951년 5월 이를 반영한 ‘국민의료법’을 발의, 가결함으로써 사
실상 보건의료단체(의사협회)와 직역 출신 국회의원(의사 출신 의
원)이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의료기관 허가제를 신고제

로 완화하는 등 이미 제2대 국회부터 의사단체의 대 국회 영향력이 
입증되었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

관 개설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시행규칙에는 서울특별시에 
의료개설 할당제를 적용,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서울특별시에서 개
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인 정기 신고제를 시행, 각각의 
소속단체를 통해 매년 면허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사회부 장관

에게 신고토록 하였다. 군사정권 때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이 
개정의료법은 제6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사협회의 초
안작업을 통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사동원령이 폐지되었

다. 또한 의료기관 허가제는 개설 신고제로 바꾸고 진료보조자의 
자격도 삭제하는 등 대폭 완화됐다. 역설적으로 최고회의에서 소
속단체를 통해 매년 면허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사회부 장관에

게 신고토록 하는 법안은 보건의료단체들로 하여금 회비 징수를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보건의료단체가 회원의 이
익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1990년대는 시민사회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이
익집단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적 쟁
점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예를 들면 의약분업은 목포시범사업

(1982-1985) 실시 후 1994년 개정약사법에 의약분업 실시 시기를 
1999년 7월로 명시하고도 정부는 의약단체와 새롭게 등장한 시민

단체의 압력에 밀리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국회에

서 당초 시기보다 1년 늦춰 시행시기를 정해주는 대로 제도시행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존재감은 미약하였다. 주요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이익단체가 나서서 국회를 움직이고 정부는 뒷전에 
서서 끌려가는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
해 Ha [37]는 1993년 한약 조제권 분쟁과 관련 한약분쟁은 보건정

책결정 환경에 대한 지배능력(governability) 상실, 정책결정과정의 
주도권 상실과 분쟁조정기능의 미비로 인한 정책발표의 번복과 비
일관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행정행태를 ‘2차적 공동화’

란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
실제로 학계 일각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무능한 입법부나 

법률적 판단을 게을리 하고 있는 사법부보다는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이 오히려 보건의료의 개혁을 주도하는 양상이라는 보기도 
한다[38].

51)   경향신문. 동원령에 부임기피한 의사 3인 고발. 1961년 11월 13일자. 경향신문. 보건사회부서 5명에 면허취소. 1962년 8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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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 국회의원과 단체는 구조 기능주

의적 해석의 한계에 부딪친 의료전문가주의가 아닌, 봉사와 이타심

에 기반을 둔 활동을 전제로 사회가 전문가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전문가들은 사회의 주요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른바 신의료전문

가주의(New Medical Professionalism)52)에 향후 추진 방향을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추가하게 된 보건의료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단체들이 
국회에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 공
감을 얻어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제헌국회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1백 47명의 보건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 모두에 대해 그들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검
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헌국회 이후의 국회 속기록 검토 및 분
석과정에서 특히 청원의 경우 제헌국회 이후 제12대 국회까지는 자
료의 제한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회사무처

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자료가 유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는 답변을 들은 경우도 많았다.53) 이에 그 대안으로 매 회차 국회보

건복지위원회 속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청원내용을 찾아내고 
의원발언록을 통해 청원의 결과를 유추해내는 방식으로 정리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국회 속기록상 확인 가능한 제5대 국회부터 제
12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모두 206건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이 
중 보건의료분야 청원이 65건(31.5%)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관련 
보충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원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바 이는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출신 국회의원들의 직역 이익 대변 활동 정도

를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대조집단으로 비 보건의료인 출신들의 보
건의료단체와 관계 형성내용 및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의정활동

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보나 
관련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해 보건의료분야 출신 국회의원들에 국
한해 분석하였다. 비 보건의료인 출신들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 관
련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보건의료인 출신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결

과와 비교된다면,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보다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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